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이 호 림
(고려대학교)

이 혜 민
(고려대학교)

윤 정 원
(연세대학교)

박 주 영
(고려대학교)

김 승 섭*
(고려대학교)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국 트랜스

젠더의 의료접근성을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현황과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의 성별 트랜지션(gender 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와

더불어 성별정체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일반 건강관리 등과 같은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

보장의 부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 및 숙련된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외국 연구들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

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을 증가시켜 건강을 해치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에서는 호르몬요법 또는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

젠더 친화적인 숙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의료진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성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한국 트랜스

젠더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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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트랜스젠더와 의료접근성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스스로 정체화하고 표현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assigned gender at birth)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1).1) 성별정체성은 자신을 남성, 

여성 또는 제 3의 성별로 느끼는 내적 감정을 말하며, 성별표현(gender expression)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행동이나 옷차림, 머리스타일, 목소리 또는 신체적 특징 등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가리킨다(APA, 2011). 트랜스젠더에는 MTF (Male To Female), FTM 

(Female To male) 등과 같은 정체성이 포함된다. MTF와 FTM은 각각 남성･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의 성별을 여성･남성으로 여겨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며(APA, 2011), 

MTF는 트랜스여성 또는 성전환여성, FTM은 트랜스남성 또는 성전환남성으로 칭하기도 

한다(Grant et al., 2011).

트랜스젠더에 대한 최초의 의학적 정의는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제정한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II, 이하 DSM-III)’에 ‘아동의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of 

Childhood)’와 성인 대상 진단명인 ‘트랜스섹슈얼리즘(Transsexualism)’이 등재된 것을 

기초로 한다(APA, 1980). 1994년에 개정된 DSM-IV에서는 기존의 진단명을 ‘성주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로 통합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에 대해 각기 다른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APA, 1994). 하지만 DSM의 성주체성장애라는 진단명은 트랜스젠더

라는 정체성 자체를 병리화하며, 비규범적인 성별표현으로 인해 낙인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정신장애라는 추가적 낙인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Drescher, 2010). 

이에 미국 정신의학회는 2013년 DSM-5를 발표하며 기존의 성주체성장애를 ‘성별위화감

(Gender Dysphoria)’으로 개정하였다(APA, 2013a; APA, 2013c). 이는 트랜스젠더의 

성별비순응(gender nonconformity)적 정체성이 그 자체로 정신장애가 아님을 명확히 

1)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트랜스베스타잇(transvestite) 등 트랜스젠더와 호환 가능한 유의어가 있다. 
용어의 정의와 사용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트랜스젠더가 트랜스섹슈얼, 트랜스베스타잇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므로(Lombardi, 2001), 본문에서는 트랜스젠더로 용어를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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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동시에 진단명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한 

조치였다(APA, 2013b; Moran, 2013).

기존 연구들은 트랜스젠더의 건강을 위한 고유한 의료적 필요(transgender-specific 

medical necessity)에 주목해왔다(Lombardi, 2001; Stroumsa, 2014).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의료적 필요에는 (1) 효과적이고 안전한 성전환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을 포함한 

성별 트랜지션(gender 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와 (2) 정신건강을 포함한 일반적인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다(Stroumsa, 2014).

성별 트랜지션은 트랜스젠더가 성별위화감을 해결하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전환 과정을 뜻한다. 트랜지션은 좁게는 정신과 상담 및 성별

위화감진단, 호르몬요법, 체형 및 성기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을 의미

하며, 넓게는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표현과 성역할의 변화 과정까지 포괄한다

(APA, 2011).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로 한정지어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건강검진과 같은 일반 건강관리와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Lombardi, 2001; Stroumsa, 2014). 예를 들어, 성전환수술을 거친 트랜스젠

더의 경우 수술 이후에 새로 재건된 생식기 및 제거되지 않아 간과하기 쉬운 생식기에 

대한 주기적인 암 검진이 필요하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감안한 위험질환에 대한 검진 역시 필요하다. 또한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지는 

편견이나 차별을 감안할 때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특수한 고려가 필요하다. 6,456명의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미국 설문조사 결과(Grant et al., 2011)에 따르면, 응답자의 

26%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41%의 응답자가 자살 시도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정신건강 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

티의 사회적 욕구조사(SOGI 법정책연구회, 2014)에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199명의 

트랜스젠더 중 물리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8.6%

였으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8.2%로 미국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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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트랜스젠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55년 

동아일보(1995b)를 통해 국내 최초의 성전환수술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를 전후로 

성전환수술 사례가 신문을 통해 알려졌다.2) 하지만, 당시의 신문기사들은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를 한 인구집단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개개인의 독특한 사례나 해외의 이색적 

사례로 보고한 것에 그쳤다.

트랜스젠더가 인구집단으로 한국사회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반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내면서부터였다(한겨레, 1990a). 

당시 공부상 성별정정에 대한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아, 

관할법원에 따라 상반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한겨레, 1990a; 한겨레, 1990b). 

따라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동아일보, 1990)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동시에 성별정정에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경향신문, 1990).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인권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의 일이다(Yun, 2014). 대중적으로는 2001년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이 널리 화제가 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2006년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출범하고,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결성되면서 시민사회에서도 트랜스젠더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Yun, 

2014).

아직까지 한국 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구집단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인구집단과 달리, 국가 수준의 건강 연구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Kim & Williams, 2012). 미국의 경우에는 

주 정부 수준의 설문조사에 성별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그에 기반 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과 2009년에 메사추세츠에서 진행된 건강 위험 행동 조사

2) 1920년에서 1999년까지 발행된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뉴스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성전환’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438건이 검색되었다. 성전환을 다룬 최초의 기사는 국내에서의 성전환수술 가능성
(동아일보, 1955a)에 대한 기사였고, 최초의 성전환수술 사례에 대한 보도(동아일보, 1955b)를 전후로 
하여 성전환수술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성전환에 대한 다수의 기사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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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체 28,622명 중 0.5%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보고하였고(Conron et al., 

2012), 2003년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흡연 조사에서는 응답한 성소수자의 3.2%가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약 0.1%로 추정된

다고 하였다(Bye et al., 2005). Gates(2011)는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 해 미국의 트랜스

젠더 인구를 전체의 0.3%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한국의 인구를 

5,000만이라고 할 때, 트랜스젠더의 수는 5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인 정신과 진단과 

호르몬요법, 외과적 수술 등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트랜지션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트랜스젠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의학교육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인의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y)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트랜스젠더의 외과적 수술에 대한 교육이 배제되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건강이나 의료접근성에 대한 학문적 및 정책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진행된 성소수자의 건강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이혜민 등(2014)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최초의 의학 논문은 1989년 

성전환증 환자 5명에 대한 수술 보고를 한 김태연 등(1989)의 논문이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6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트랜스젠더의 

수술 사례보고 등 임상적 연구였으며, 트랜스젠더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혜민 등, 2014; 손인서, 김승섭, 2015). 나아가, 트랜스젠더의 전반적인 

의료접근성, 의료이용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현재까지 학술연구로 출판된 바 없다

(이혜민 등, 2014). 따라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정도가 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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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2006; SOGI 법정책연구회, 2014; 장서연 등, 

2014). 그로 인해,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이 얼마만큼 제한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차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정리하고, 한국 트랜스

젠더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트랜스젠더 건강 관련 

학술 논문과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과 관련한 외국의 현황과 

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다룬 해외 논문 및 해외 성소수자 단체의 보고서를 일차

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

여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전문가 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이하 WPATH)’에서 발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료표준(Standards of 

Care for the Health of Transsexual,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이하 트랜스젠더 의료표준)’을 비롯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돌봄에 대한 가이

드라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랜스젠더에게 고유하게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성전환수술과 같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와 정신건강, 건강검진 등과 같은 일반 건강관리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 실태를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과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보장의 

부재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교육의 부재로 나누어 서술하고, 이에 대한 외국의 현황과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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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필요

1.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

트랜지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는 크게 DSM-5 기준에 따른 성별위화감 진단과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로 나뉜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는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하여 신체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가. 정신과 진단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투여나 성전환수술과 같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 이전에 

DSM-5에 등재된 성별위화감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 받는다. 정신과 진단 이후 의료적 

조치들이 이에 근거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신과 진단은 의료적 조치를 

향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DSM-5에서 성별위화감 진단의 주요 항목은 개인이 지정

받은 성과 본인이 자각하는 성의 불일치와 이로 인한 고통, 사회적, 직업적 장애를 

포함한다(APA, 2013a). 구체적인 진단기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DSM-5의 성별위화감(청소년 및 성인) 진단기준(APA, 2013a)

A. 개인이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별의 불일치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다음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될 때:

  1. 1차 성징 및/또는 2차 성징(또는 청소년 초기일 때, 기대하는 2차 성징)과, 개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의 불일치

  2. 불일치로 인해 1차 성징 및 2차 성징을 제거하고 싶은 강한 욕구(또는 청소년 초기일 때, 
2차 성징의 발달을 방지하고 싶은 욕구)

  3. 다른 성별의 1차 성징 및 2차 성징에 대한 강한 욕구
  4. 다른 성별(또는 지정받은 성별과 다른 대안적인 성별)이 되고 싶은 강한 욕구
  5. 다른 성별(또는 지정받은 성별과 다른 대안적인 성별)로 대우받고 싶은 강한 욕구
  6. 다른 성별(또는 지정받은 성별과 다른 대안적인 성별)의 전형적인 감정과 반응을 지니고 

있다는 강한 믿음

B. 상기 상태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거나 사회적, 직업적 및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지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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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 이외의 의료적 조치의 기준은 WPATH에서 발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의료표준(Coleman et al., 2012)과 해외 학회나 성소수자 건강 센터에서 제시하는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돌봄의 가이드라인(Hembree et al., 2009; Committee on 

Health Care for Underserved Women, 2011)을 참고할 수 있다. 트랜지션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는 비가역적이므로 DSM-5 기준에 따른 진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

자가 트랜지션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충분한 정신과적 평가과정을 거쳤

는지가 중요하다. 트랜스젠더 의료표준은 호르몬요법이나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최소 

1년 이상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생활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호르몬

요법을 경험한 후 수술을 결정하도록 한다(Coleman et al., 2012).

나. 호르몬요법

호르몬요법은 신체 외형을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체형, 피부 및 목소리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신체적 변화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신과 진단 이후에 호르몬요법을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Coleman et al., 2012). 

첫째, MTF의 호르몬 투여는 여성 호르몬제과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통해 체형과 

목소리의 변화를 얻기 위해 시행된다. 여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은 경구, 근육주사 

제제, 그리고 경피용 젤･패치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여성의 부인과 질환에 사용

하는 용량의 3-5배 정도의 고용량제제이다(Hembree et al., 2009). 남성 호르몬을 억제

하기 위한 항안드로젠제제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활성을 감소시키고, 

털 생성 및 성욕을 감소시킨다(Colemen et al., 2012). 개개인의 상태 및 약제에 대한 

반응에 따라 호르몬 투여 용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CHCUW, 2011; Colemen et al., 2012). 호르몬 투여 이후 1-3개월 내에 성욕과 발기가 

감소하고, 3-6개월 내에 피부, 체지방과 근육량이 변화하며, 고환이 위축되고 가슴이 

성장한다(Hembre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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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호르몬의 효과와 예상 시기

여성호르몬의 효과 변화 시작 시점 최대 효과 기간

피부 유분 감소 3-6개월 불명
체모 얇아짐, 성장속도 감소 6-12개월 >3년
근육량/근력 감소 3-6개월 1-2년
체지방 재배치 3-6개월 2-5년
성욕감소 1-3개월 1-2년
발기감소 1-3개월 3-6개월
불임 개인차 개인차
고환위축 3-6개월 2-3년
가슴 성장 3-6개월 2-3년

자료: Hembree et al.(2009). 번역.

둘째, FTM의 호르몬 투여 역시 남성 호르몬의 증가와 여성 호르몬의 억제로 나뉜다. 

남성호르몬의 용법에는 피하주사와 근육주사 제제가 있는데, 피하주사제제는 혈중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항여성호르몬제인 프로제스테론을 병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Hembree et al., 2009). 호르몬 투여 이후, 1-6개월 내 피부 유분이 증가하고, 3-6개월 

사이 체모 증가, 체지방 재배치, 월경중단, 질 위축이 오게 되며, 6-12개월 사이 근육량 

증가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Hembree et al., 2009). 

표 3. 남성호르몬의 효과와 예상 시기

남성호르몬의 효과 변화 시작 시점 최대 효과 기간

피부 유분 증가, 여드름 1-6개월 1-2년
체모 증가 3-6개월 3-5년
탈모 >12개월 개인차
근육량/근력 증가 6-12개월 2-5년
체지방 재배치 3-6개월 2-5년
월경중지 3-6개월 없음
클리토리스 크기 증가 3-6개월 1-2년
질 위축 3-6개월 1-2년
목소리 변성 3-12개월 1-2년

자료: Hembree et al.(2009). 번역.

MTF와 FTM 모두 호르몬 투여 3개월 이내에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인 불임이 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Colemen et al., 2012). 또한 호르몬 투여로 인해서 이미 생성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골격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얼굴은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변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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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은 호르몬 투여를 최소 2년 이상 시행한 후 고려할 것을 권고

한다(CHCUW, 2011; Colemen et al., 2012).

다. 성전환수술

성전환수술은 호르몬요법으로 불가능한 신체적 변화를 얻기 위해 시행된다. 여기에는 

안면윤곽성형술, 목젖성형수술, 제모･모발이식수술, 유방 절제･확대술, 지방흡입･지방

이식술 등에서부터, 기존의 체내 생식기를 제거하기 위한 고환･정관절제술, 자궁･난소

난관절제술, 새로운 성기를 만들기 위한 성기재건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수술이 

포함된다(Colemen et al., 2012).

성기재건술은 트랜스젠더에 국한된 수술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전문적인 수련이 필요하다. MTF의 경우 내성기

(난소, 자궁)는 현대의학기술에서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외성기 재건술을 받는다(Colemen et al., 2012). 음경의 일부를 클리토리스로 

재건하고 고환을 절제한 후, 회음부 피부나 직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질을 만든다

(Colemen et al., 2012). FTM의 수술은 MTF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여러 단계로 진행

된다(Colemen et al., 2012). 유방과 자궁, 난소난관을 절제하고, 질 내벽을 봉합한 후 

허벅지의 피부 및 근육을 이용하여 음경을 재건한다. 그 이후, 요도조직을 양성하여 

생착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며, 2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하다(Colemen et al., 

2012).

2. 일반 건강관리

트랜스젠더는 생애주기에 따른 일반적인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 첫째, 트랜지션 관련한 의료적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둘째, 성전환수술 이후 간과할 수 있는 생식기관 건강에 대한 고려다. 마지막으로 전반

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호르몬 투여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항목들은 <표3>과 같다. MTF는 

여성호르몬 투여로 인해 호르몬 의존성 종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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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량 에스트로겐 요법을 받는 경우 1년에 한번 이상 프로락틴 수치를 검사하여 

종양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Hembree et al., 2009). 유방암 발생

률은 일반 여성에 비해 높지는 않으나, 가족력이 있거나 호르몬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비만일 경우 정기적인 유방촬영술이 필요하다(Hembree et al., 2009). 에스

트로겐 투여는 심혈관질환 및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이므로, 1-3개월 간격으로 혈압측

정을 해야 하며, 필요시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Hembree et al., 2009). 고지혈증과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에스트로겐 용량의 조절 및 주기적 검사를 요한다(Hembree et 

al., 2009). 반면 FTM의 테스토스테론 투여는 적혈구증가증 및 혈전생성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다(Hembree et al., 2009). 테스토스테론은 

체내에서 일정량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므로 여성호르몬 의존성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의 위험 역시 증가한다(Hembree et al., 2009).

표 4. 반대 성의 호르몬요법 시 유의해야 할 내과적 합병증

MTF 에스트로겐 FTM 테스토스테론

심각한 위험을 가지는 
합병증

혈전색전증 유방암, 자궁암
적혈구증다증

중등도의 위험을 가지는 
합병증

프로락틴분비 뇌하수체종양, 
심각한 간수치 상승(정상의 3배 
이상), 유방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심한 편두통

심각한 간수치 상승 (정상의 3배 
이상)

자료: Hembree et al.(2009). 번역.

둘째, 성전환수술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MTF가 질과 자궁경부 재건

술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여성에 준해서 자궁경부암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Hembree 

et al., 2009). 또한 성기수술 후에도 전립선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남성에 

준해서 전립선암 고위험군에서는 선별검사가 필요하다(Hembree et al., 2009). FTM의 

경우에는 유방, 질, 난소, 자궁이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암검사를 간과하기 쉬운데, 

이 역시 일반여성에 준하여 검사받아야 한다(Hembree et al., 2009).

셋째,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한 

소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IOM, 2011).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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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불안, 우울, 자해, 학대나 방치 경험, 충동, 약물 남용, 성적

고민(sexual concerns) 등이 있다(Coleman et al., 2012). 이러한 사항은 의료적 조치에 

대한 결정 및 결과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교육이 권고되고 있다(CHCUW, 2011; Coleman et al., 2012).

Ⅲ.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

선행연구는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언급

하고 있다(Stroumsa, 2014). 첫째는 의료보장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이고, 둘째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무지, 진료를 위한 기술을 갖춘 전문적 의료진의 부재와 

같은 의료공급자 측면의 요인이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 실태와 외국의 논의를 알아보고,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외국의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제도적 측면: 트랜스젠더의 의료보장

가.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보장 실태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논문은 없지만, 2006년과 2014

년에 발간 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2006; SOGI 

법정책연구회, 2014). 두 보고서는 한국 트랜스젠더의 상당수가 트랜지션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는 이들도 의료적 조치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기획단, 2006)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78명 중 52명(66.7%)이 호르몬 투여를 하고 있으며, 28명(35.9%)이 난소･정소 

제거수술, 22명(28.2%)이 성기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은 응답자 26명 중 12명(57.1%)이 호르몬 투여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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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없는 응답자 53명 중 42명(79.2%)이 수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 차례

라도 성전환 관련 수술을 받았던 응답자 42명 중 30명(71.4%)이 추가 수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기획단, 2006).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참여한 

199명의 트랜스젠더 중 정신과 진단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한 가지 이상 받은 이들은 

105명(52.8%)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정신과 진단 이외의 내･외과적 의료적 조치를 

받은 이들은 61명(30.7%)이었다(SOGI 법정책연구회, 2014). 또한 내･외과적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138명 중 120명(87.0%)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료적 조치를 

“언젠가 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여, 의료적 욕구를 가진 이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SOGI 법정책연구회, 2014).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지션과 관련한 정신과 진단과 호르몬요법, 외과적 수술 

등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의료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높은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트랜

스젠더가 의료적 조치를 선택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부담되는 지출항목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인 28.9%가 

성전환수술을 위한 수술비용이라고 응답했다(기획단, 2006). 2014년 LGBTI 사회적 

욕구조사에서 현재 호르몬요법을 하지 않고 있거나, 중단한 적 있는 경우의 이유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인 27.1%(54명)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성전환수술의 경우

에는 47.7%(95명)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SOGI 법정책연구회, 2014).

SOGI 법정책연구회(2014)는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에게 성전환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조사하였다. 각 수술에 소요된 금액의 평균치를 구한 결과, MTF는 고환･정소 

제거수술에 평균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성기성형수술에 평균 1,231만원을, 가슴

수술에 683만원을, 기타 수술에 1,9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SOGI 법정책

연구회, 2014). FTM은 평균적으로 난소･자궁 제거수술에 366만원을, 성기성형수술에 

1,883만원을, 가슴수술에 406만원, 기타 수술에 650만원을 지출하였다(SOGI 법정책

연구회, 2014).

나. 트랜스젠더 의료보장의 필요성

최근 의학 전문가들은 의료적 트랜지션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실험적 시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장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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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의료표준을 발간하고 있는 WPATH에서는 성전환수술과 호르

몬요법을 성별위화감의 해결에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로 바라보고 있다(Coleman et al., 

2012). 미국 의학 협회도 결의안을 통해 의료적 조치의 효과를 인정하며, 의료적 조치를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이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8).

이러한 변화는 트랜스젠더에게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의료적 조치가 의료보장에서 배제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연구

들에 기반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의료적 조치를 받은 트랜스젠더가 압도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833명의 트랜스젠더를 연구한 28개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요법을 포함한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를 

받은 트랜스젠더에서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urad et al., 

2010). 의료적 조치를 받은 사람의 80%에서 성별 위화감이 호전되었으며, 80%에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Murad et al., 2010). 또한 의료적 조치를 후회하는 MTF는 

1-1.5% 사이, FTM은 1% 미만으로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Pfafflin, 1993). 반면, 

트랜스젠더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AMA, 2008; Coleman et al., 2012). 314명의 미국 MTF를 대상으로 

한 조사(Wilson et al., 2015)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히스패닉과 흑인 트랜스여성이 

의료적 조치인 가슴성형과 성기성형을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한 집단에서는 폭음, 자살사고, 약물남용 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Wilson et al., 2015).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가 의료보장에서 배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점은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의 자가시술과 그에 따른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호르몬 처방의 경우 개인의 의학적 상태를 감안한 용량 조절이 매우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23-70%의 트랜스젠더들이 호르몬 자가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nchez et al., 2009). 호르몬 자가처방을 할 경우,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된다. 미국 뉴욕의 MTF 1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Sanchez et al., 2009)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호르몬요법을 받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 보다 호르몬

요법 시 건강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흡연이나, 주사바늘 재사용과 같은 건강위험행위를 

유의미하게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chez et al., 2009). 또한 세계적으로 MT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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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거세에 대한 증례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Lowy & Kolivakis, 1971; 

Haberman & Michael, 1979; Krieger et al., 1982; McGovern, 1995; Nakaya, 1996; 

Murphy et al., 2001; St Peter et al., 2012; Kai et al., 2014). 고환을 제거하면 호르몬의 

요구용량 및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MTF는 수술이 지연되거나 비용부담의 문제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스스로 고환제거술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Murphy et al., 2001). 

의료보장의 부재가 자가시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2000년대 초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험이 잘 알려져 있다. 1998년, 의료 

전문가들의 동의 없이 온타리오 건강 보장 프로그램에서 성전환수술이 삭제되면서 이

후 10년 동안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모두 본인부담으로 수술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 이후, 433명의 트랜스젠더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3%가 호르몬요법 중이었으나 이들 중 25%가 의사처방 없이 호르몬제를 투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5명은 스스로 고환적출술이나 유방절제술 등을 시도한 경험이 있음을 보고

했다(Rotondi et al., 2013).

다. 외국의 트랜스젠더 의료보장 현황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의료보장은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과거에는 호르몬요법과 성전환수술을 미용목적의 시술이나 실험적 

요법으로 보아 의료보장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국가가 많았다. 하지만, 의료적 

조치의 필수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의료전문가들은 의료적 트랜지션이 의료보장의 

범위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AMA, 2008; Coleman 

et al., 2012). 또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의료보장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국가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보장되는 시술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의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인 트랜스젠더 유럽(Transgender Europe)은 2014년 

세계 116개 나라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률적 및 사회적 상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Transgender Europe, 2014). <표 5>는 트랜스젠

더의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국가별 의료보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별도의 문헌조사(Snelgrove et al., 2012;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2014a; Stroumsa, 2014)를 수행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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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개국의 의료보장 상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나라별로 제도의 형태는 상이하지만, 

국가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나 기타 공공의료체계(Public Health 

System)에서 의료적 조치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료보장을 하고 있다고 표시

하였다. 또한 가슴 제거･확장 수술, 고환제거수술 등 주요 성전환수술 12가지 중 한 

종류라도 공공의료체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장하고 있다고 표시하였다.

표 5.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국가별 의료보장 현황(총 118개국) 

보장범위 국가

호르몬
요법

성전환
수술

O O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아시아 홍콩, 인도*,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O X 유럽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X O 유럽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러시아, 터키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아시아 카자흐스탄
오세아니아 호주

X X 유럽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키프로스, 조지아, 코소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아메리카 바베이도스, 벨리즈, 네덜란드령 카리브, 아이티, 자메이카, 페루, 
푸에트리코,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신트마르턴††,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아시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일본,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대한민국,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오세아니아 아메리칸사모아, 쿡제도†, 피지, 괌, 키리바시,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타히티,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아프리카 앙골라, 보츠와나, 이집트, 케냐, 나미비아,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잠비아 

정보 없음 유럽 안도라, 벨라루스, 체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산마리노 
아메리카 안티구아 바부다, 바하마

*지역에 따라 다름, **성전환수술은 전국에서 보장, 호르몬요법은 지역에 따라 다름. ***호르몬요법은 
전국에서 보장, 성전환수술은 지역에 따라 다름. 
†성전환수술에 대해서는 정보 없음, ††호르몬요법에 대해서는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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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118개국 중 43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 가지 이상의 의료적 트랜지션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조사대상 49개국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6개국에서 의료적 트랜지션에 의료보장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의료

보장이 적용되는 시술의 종류는 국가별로 상이했다(Transgender Europe, 2014). 또한 

개별 사례를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실험적 요법으로 판단하여 의료보장의 적용을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OBE et al., 2008;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4). 2007년 유럽연합 내 22개국 2,575명의 트랜스젠더를 대상

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82% 이상의 응답자가 호르몬요법에 대한 의료보장 적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3% 이상의 응답자가 최소 수준의 성전환수술에 

대한 보장 적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OBE et al., 2008)

미국의 경우, 의료보장체계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공

영역의 의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뉘어있다. 미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는 호르몬요법과 성전환수술을 보장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의 적용을 받는 이들이 성별표지에 무관하게 필요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NCTE, 2014a; Stroumsa, 2014). 65세 이하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경우는 주 정부 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의료적 트랜지션의 보장 여부가 다르다(Stroumsa, 2014).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민간보험이 명시적으로 보장대상에서 의료적 트랜지션을 제외하고 있으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이를 목록화하여 

소개하고 있다(Human Rights Campaign, 2012). 의료보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2015년 기준 총 9개 주(CA, CO, CT, DC, IL, MA, NY, OR, VT)에서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의 트랜스젠더 배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워싱턴과 네바다에도 일부 금지하는 정책이 있다(NCTE, 2014b). 하지만 2011년 미국

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6,436명의 트랜스젠더 중 공공부조의 대상이 아니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9%로 아직 트랜스젠더의 

의료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Grant et al., 2011). 캐나다는 주 정부에 

따라 정책이 다르지만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보장이 

되고 있다(Snelgrove et al., 2012). 남미에서도 브라질 등 6개국에서 호르몬요법과 

성전환수술이 의료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는 호르몬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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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성전환수술을 보장하고 있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 유럽과 아메리카에 비해 의료보장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홍콩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인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적 트랜지션이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은 높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Health 

Policy Project et al., 2015). 아프리카의 경우 의료적 조치에 대해 의료보장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는 전무했다. 오세아니아는 호르몬요법과 성전환수술을 보장하는 뉴질랜드와 

성전환수술만을 보장하는 호주를 제외한 조사대상 국가들에서는 의료적 조치가 의료

보장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2. 의료공급자 측면: 트랜스젠더 관련 의학 교육･수련 

가. 한국 트랜스젠더 관련 의학 교육･수련 실태

한국의 제도권 의료교육에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전무하다. 따라서 

일선 임상의사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의 수준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의료진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없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에 대한 학회 차원의 지식 전달이나 수련, 가이드라인도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한국 트랜스젠더는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케어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을 마주하거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발간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기획단, 2006)에 의하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트랜스젠더 70명 중 17.1%가 호르몬 처방을 받기 전에 어떤 정신과 진료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호르몬 투여 방법에 대해서도 전체의 30%만이 병원에 정기

적으로 방문해 주사를 맞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호르몬요법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랜스젠더가 의료기관에서 차별이나 무례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4년 

LGBTI 사회적 욕구조사(SOGI 법정책연구회, 2014)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199명 중 

‘병원에서 차별 받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이 걱정되어 병원에 가지 않거나 미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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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3.7%(87명)이었으며, ‘의료진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1.1%(42명)이었다. 또한 ‘적합한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트랜스젠더･간성에 대해 가르쳐줘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7%(69명)이었다. 또한 실제 ‘의료진에게 치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답은 전체의 6.0%(12명)이었다.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장서연 등, 2014)에서는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78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성전환 관련 의료 경험에서의 차별경험으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사 등 의료인이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알아봄’이 39.4%, ‘성전환 관련 상담, 진단, 의료조치를 거부당함’이라는 응답이 

14.1%를 각각 차지하였다.

나. 트랜스젠더 관련 의학･수련의 필요성

외국에서도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학 교육 및 수련의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최근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외국의 논의는 크게 성소수자 

진료를 담당할 의료진 수련 프로그램의 부족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방치되고 있는 

의학 교육 과정으로 나뉜다(Stroumsa, 2014).

첫째로 트랜스젠더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

하다. 미국의학연구소(The Institute of Medicine, IOM)의 보고서에서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감수성을 

지닌 임상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IOM, 2011).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의학 논문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과 관련된 의료적 

시술 경험을 공유해왔지만(Edgerton et al., 1970; Laub & Ascough, 1970; Stinson, 

1972), 조직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트랜스젠더의 건강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다. 트랜스젠더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국 트랜스젠더 건강 회의(National 

Transgender Health Summit), 필라델피아 트랜스 건강 컨퍼런스(Philadelphia Trans 

Health Conference) 등의 학회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관련된 의학 가이드

라인(Feldman & Goldberg, 2006; Bockting et al., 2007; Hembre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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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 et al., 2012)도 출판되었다. 2015년 가을에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연구를 출판하는 첫 저널(Transgender Health)이 창간되어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9-2010년에 진행된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176개 의과대학 중 각각 30.3%, 34.8%만이 성별 트랜지션과 성전환수술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었고(Obedin-Maliver et al., 2011),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

에서 트랜스젠더의 성기재건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는 6명에 불과하였다(Stroumsa, 

2014). 이와 같은 의료공급자의 부족은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규 의학 교육에서 성소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여, 의료 제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방치되어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색인종 MTF 48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의료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욕구에 관한 의료종사자 교육의 부족을 꼽았다(Nemoto et al., 

2005). 여러 연구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의료진으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이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obos & Jones, 2009; 

Poteat et al., 2013).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적절한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의학교육이 부족했다는 성찰이 

있었다. Wallick 등(1992)에 따르면, 126개 미국 의과대학 중 응답한 82개의 학교에서 

4년의 커리큘럼 중 평균 3.26시간만을 동성애와 관련된 의학교육에 할애하였다. Tesar

와 Rovi(199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사에 참여한 116개 의과대학 중 응답한 95개

의 학교에서 평균 2.5시간만을 동성애･양성애에 대한 의학교육에 할애하였으며, 절반 

이상의 학교는 동성애･양성애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트랜스젠더의 삶에서 의료적 조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 환경 내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수련은 필수적이다(Sequeira et al., 2012; Dowshen et al., 

2014).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트랜스젠더가 의료기관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 직원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Nemoto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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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랜스젠더 관련 의학 교육･수련 증진을 위한 외국 논의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병원 및 의원 수는 60,899개,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수는 483,943명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4). 의료기관과 의료인 수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개선되어

야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의학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트랜지션 관련 의학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적 트랜지

션을 수행하고 트랜스젠더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트랜스젠더 진료 시 가져야 할 태도와 방식 등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는 의료기관 내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트랜스

젠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방문

하는 정신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뿐 아니라, 일반건강관리를 위해 만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의료진과 직원 역시 관련된 교육이 절실하다(Daniel & Butkus, 2015).

외국연구들은 트랜스젠더 관련 의학교육과 수련을 통해서 의료제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Kelly et al., 2008; Safer & Pearce, 2013; 

Porter & Krinsky, 2013).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의과

대학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세션(2시간)을 진행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수행한 결과,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진료에 대한 신념과 의지, 진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아

졌다고 보고하였다(Kelley et al., 2008). 2013년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38%의 학생이 트랜스젠더 환자 진료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수업 후에는 11%가 

불편했다고 응답했다(Safer & Pearce, 2013). 특히 교육 전에는 5%의 학생들이 의료적 

트랜지션이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답했으나, 교육 후에는 모든 학생이 의학 영역이

라고 답했다(Safer & Pearce, 2013). 또한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게 트랜

스젠더 관련 교육을 진행했던 메사추세츠의 노인요양시설 연구는 교육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제고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Porter & Krinsky,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교육이 트랜스젠더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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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시사한다. 

최근 외국의 단체와 학회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진료를 위한 교육과 수련과정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선도적으로 트랜스

젠더에 대한 정보와 지식,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온 WPATH는 자체적

으로 트레이닝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트레이닝코스는 3일 동안 의사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의료표준을 비롯해, 일차의료, 정신건강, 의료적 트랜지션 과정, 트랜스

젠더를 둘러싼 법･정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과정을 수료한 이에게 수료증을 수여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성소수자교육센터(The National LGBT Education 

Center)에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트랜스 건강 연결 

프로젝트(Trans Health Connection Project)가 4일 과정의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 건강 관련 의학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뿐만 아니라 HIV, 간성, 의료 장벽, 

정신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Obedin-Maliver et al., 2011).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정리하고, 트랜스젠더의 의료접

근성을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한국적 상황을 알아보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소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랜스젠더는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만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트랜지션 여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이 고려되는 일반적 

건강관리로 나뉜다. 하지만, 한국 트랜스젠더는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를 위한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편견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전환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의 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연구에서는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의 자기시술과 그에 따른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가 의료진으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의료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한 수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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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에서 

의료적 트랜지션을 의료보장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WPATH와 미국의 전국성소수자

교육센터 등에서는 트랜스젠더 관련 의학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 트랜스젠더의 건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여 의료접근성 실태와 그 장벽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제한적

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 트랜스젠더의 건강 및 의료접근성 실태와 관련하여 실증조사를 

한 문헌은 보고서 3편에 불과했으며, 연구참여자가 200명이 넘는 경우가 없었다. 또한 

한국 트랜스젠더의 건강 및 의료접근성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가 아직까지 수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둘째,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외국의 논의와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

하기는 했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정책도입 방안이나 방해요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트랜지션을 선택하는 이유는 성별위화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의료적 조치는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되기도 

하며, 신분증명을 위해 요구받는 공적 문서상의 성별을 정정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적 트랜지션을 선택한 트랜스젠더

에게 의료접근성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

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전무했으며, 한국 트랜스젠더는 제한된 자원과 정보에 기대어 

의료적 조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다. 한국 트랜스젠더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

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의 현황과 외국의 논의 및 정책이 

향후 연구와 논의에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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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xamined current barriers that prevent transgender people from 

accessing health care in Korea and reviewed what has been discussed an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in some other countries to improve health care access of transgender

people. Transgender-specific medical necessities include not only medical transition 

but also general health care throughout life course. However, Korean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s significantly limited due to the absence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medical

personnels, and shortage of well-trained surgeons. Previous literatures reported that

lack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may increase self-prescribed hormone 

use and self-castration, which can severly damage their health. Currently, 43 out

of 118 nations cover transition-related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health system. Studies also address that transgender-specific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are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s.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Keywords: Transgender, Access to Health Care, Medical Transition, Sex Reassignment Surgery,
Medical Security


